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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투자사업의 성과 리

-재정사업자율평가 확인 검 시 고려사항을 심으로-

박선 연구원

CPEM BrownbagSeminarSeries

○ 성과 리센터의 BrownbagSeminar는 센터 내 연구진 간의 의견공유를

한 장으로 마련되어 운 되고 있습니다.

○ 본 자료는 한국조세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니며,연구자 개인의

견해이고 진행 인 연구이므로,인용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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Ⅰ.서론

○ 공공투자사업은 부분 막 한 재정이 투입되는 반면 이에 한 재정성과 리는 미흡

-공공투자사업은 당해 사업의 산 요구․심의․배정․집행 등 산 측면과 사업의 계

획․설계․시공․운 등 실물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음.

-우리나라의 경우 재정 에서 사업의 기획․사 조사․설계․입찰 계약․시공․

유지 리․사후 평가 등 건설투자사업의 체 사이클을 하나로 꿰뚫는 제도가 정비되

어 있지 못한 실정임.

-이에 해 다양한 보고서들이 선진국 수 의 효율 인 사업 리를 한 개선방안을

제안하고 있고,재정당국도 정부계약제도 개선,총사업비 리 상 확 등 공공투자

와 련된 제도정비에 나서고 있음.

○ 부처의 자체평가 보고서 확인 검을 수행하기에 앞서 평가자들이 공공투자 사업유형

의 개념 다양한 이슈들을 미리 악하고 시사 을 검해 으로써 평가자의 사업

평가 안목 배양에 기여하고 함.

-공공투자사업에 한 황을 소개하여 논의 상 구체화

-공공투자사업의 각 단계별 이슈를 악하여 자율평가 확인 검 시 고려사항을 검

Ⅱ. 황 이슈

1.개념

1)투자사업의 정의1)2)

○ 사업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토목․건축사업으로 연차별 소요 등 사업내용이 사 에 구

체화될 수 있는 사업(2010년 산안 작성 세부지침)

① 비타당성조사 상 사업 :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

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으로서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

② 간이 비타당성조사 상 사업 : 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 사업 정 사업규모

총사업비 등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

③ 총사업비 리 상 사업 :국가 직 시행사업,국가 행사업,국고 는 기 의 보

1)도로,철도,항만 등 SOC에 논의를 국한시키기 보다 모든 토목․ 건축 사업을 논의의 상으로 삼은 이유는 이

들 모두 재정사업 자율평가 상사업이기 때문임.따라서 자율평가 상에서 제외되는 임 형 민자사업(BTL)․

수익형 민자사업(BTO)등 민간투자사업은 본고에서 다루지 않음.

2)한편,민간투자사업 에도 정부재원이 동시에 투입되는 경우 재원 투입방식에 따라 사업유형이 구분되어 평가

를 받음.

()‘08년 교육부 ‘사학시설민자사업(사학진흥기 ,융자)’,‘05년 환경부 ’유수율 제고 민자유치(환특회계,지자체

보조)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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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토목사업 건축사업

사

업

유

형

․고속국도
․일반국도
․기간국도
․국도 체우회도로
․국가지원지방도
․산업단지 진입도로
․ 역도로
․민자 속도로
․기타 도로
․항만
․일반철도
․ 역철도
․농업개발
․
․상하수도
․공항
․산업단지개발
․지구조성

․공장 는 창고시설
․자동차 련시설
(주차장,검사장 등)
․축사 등 동물 련 시설
․공동주택 기숙사
․소방서,우체국 등
․업무시설(공공청사)
․노인복지시설 등
․학교 등 교육시설
․묘지 련시설
․숙박시설(수련원)
․교정시설
교도소(구치소,소년원
등 소년분류심사원 등)
감화원 기타 범죄자의
갱생․보육․교육․보
건등의 용도에 쓰이는
시설)
․연구소
․도서
․물류시설(유통센터)
․숙박시설
(연수원,면회소 등)

․체육 등 운동시설
․공연장 등 람집회
시설

․박물 등 시시설
․의료시설(장례식장포함)
․여객 터미 등
․철도 역사
․방송국 등 방송시설
․분뇨․쓰 기처리시설
․ 휴게시설 등

조․지원을 받는 지방자치단체 민간기 (공공․출연․보조기 등)의 사업 사

업기간이 2년 이상으로 총사업비*가 일정규모 이상인 사업

*공사비․보상비․설계비 등 사업 추진과 련된 모든 경비를 합한 액으로 국비․

지방비․민자 등을 포함

▪ 토목사업 :총사업비가 300억원 이상인 사업

▪ 건축사업 :총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인 사업

④ 계속비 사업 :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투자사업(총사업비 리 상사업)으로서 총액․

사업기간․연차별 소요 등 사업내용이 사 에 구체화될 수 있는 사업

⑤ 기타 : 비타당성 조사,간이 비타당성조사 총사업비 리 상이 아닌 사업으로

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사업 국립 학 시설사업

<토목‧건축사업의 사업유형 분류>3)

2)내용 특성에 따른 투자사업의 구분

□ 투자사업은 '규모 단일사업'과 '집단사업(package사업)'으로 구분될 수 있음.

○ 규모 단일사업은 복합 공종의 사업이지만 하나의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

3)총사업비 리지침의 토목건축사업의 사업유형 분류를 따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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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종류 :①국내 최 로 추진되는 사업이거나 국제기능을 가진 사업( .경부고속철도

건설,인천국제공항 건설 등),②특정 지역에 국한된 사업으로 국 인 차원에서 타

사업과 비교 검토의 의미가 없는 사업( .경인운하 건설,굴포천 치수사업 등),③건

설 후 민간부문의 실수요자에게 공 되는 사업( .택지개발사업,산업단지조성사업,

간척사업 등),④건설ㆍ운 한 결과 자규모가 크게 발생하는 사업( .지하철 건설사

업 등),⑤사업규모가 크고 사업효과가 미치는 범 가 넓은 사업( .고속도로,일반철

도,다목 , 역상수도 건설 등)등이 있음.

-운 : 규모 단일사업에 한 산은 사업별로 편성되며, 산 리도 사업별로 이

루어지게 됨.사업 주무부처가 단일사업별로 사업의 내용 범 를 고려하여 산항

목을 별도 구성하여 산을 신청하고, 산당국도 단일사업별로 산을 반 하고 사

후 인 리도 단일사업 항목으로 별도 처리.

○ 집단사업(package사업)은 유사 종류의 여러 개 소규모사업을 하나로 묶어 추진하는

사업

-종류 : 국을 상으로 종합 인 기본계획 하에 체계 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는 사

업으로,일반국도 확장사업,국가지원지방도 건설사업,하천치수사업,일반공항 확충

사업,일반항만 확충사업, 역교통시설 확충사업,지역개발사업 등이 있음.(KDI,2001)

○ 한편,투자사업을 내용 특성에 따라 구분할 경우 한 성과지표 발굴 사업평

가 수행에 시사 을 제공받을 수 있음.

2.주요 이슈

1)재정사업 자율평가 운 측면

□ 사업유형 구분 혼란 발생

○ 자율평가 지침에 각 사업유형에 한 개념이나 특성을 제시하고 있지만,사업담당자

의 이해부족,기재부의 조정미흡 등으로 사업유형 구분 시 일 성이 결여되고 있는

실정임.4)

-농식품부(‘08년 평가)의 “어 어항 기반 조성”사업의 경우 직 수행 사업으로 분류

4)이는 비단 투자사업유형에만 해당되지 않음.사업담당자는 자체평가 보고서 작성 시 사업수행방식,사업내용

세목을 종합 으로 고려하여 사업유형을 결정해야 함.그러나 확인 검 과정에서 락된 사업유형을 추가해 유

형별 추가질문을 작성하는 문제가 종종 드러나고 있음.사업유형구분에 의미를 두는 이유는 사업유형별 특성에

따른 추가질문을 통해 추가 인 성과정보를 확보하기 함.(단, 행 유형별 질문의 실효성 정도는 이 의 논

을 벗어나므로 논외로 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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되었으나,사업액의 약 83%가 시설비이고,사업내용 역시 어 지역 개발을 한 토

목․건축으로써 투자사업으로 볼 수 있으므로 투자(SOC)유형으로 다루어야 함.

 - 국방부(‘08년 평가)의 “독신자숙소개선”사업 역시 직 수행 사업으로 분류되었으나,사

업비 액이 시설비이고 숙소 건축사업이므로 투자사업으로 분류해야 함.

‘08년 농림부 “어 어항 기반조성(농특회계,직 수행)”의 사업개요

☐ 사업목

ㅇ 어 의 환경 자원을 효율 으로 보존․이용

ㅇ 어 에 한 수요창출로 어 소득 증 와 쾌 한 어 환경조성으로 지역주민

생활편익 제공

□ 사업내용

ㅇ 사업기간 :2005년 ～ 계속

ㅇ 총사업비 : - 억원(’08년까지 기 투자액 :1,078억원)

ㅇ 사업규모 :다기능어항 13개항,어 활성화지원 1식

ㅇ 지원 상 :어업인,어 지역주민,불특정 다수국민

ㅇ 지원형태 :직 수행

ㅇ 지원조건 :국비 100%

ㅇ 사업시행 주체 :국가(농림수산식품부장 )

ㅇ 세부내역

( 만원)

구 분 ’07 산
’08 산

(A)
’09 산

(B)
증 감
(B-A) %

□ 어 어항 기반조성 36,142 42,652 34,380 ▲8,272 ▲19.4
 ▪어 어항 개발 36,142 33,620 29,700 ▲3,920 ▲11.7

 ▪ 포항 건설 - 8,852 4,500 ▲4,352 ▲49.2

 ▪(경)어 어항 개발 - 180 180 0 0

□ 세출 산비목 36,142 42,652 34,380 ▲8,272 ▲19.4
ㅇ 일반수용비(210-01) 661 860 1,220 360 41.9

ㅇ 국외업무여비(220-02) 9 10 10 0 0
ㅇ 연구개발비(260-00) 1,360 620 320 ▲300 ▲48.4

ㅇ 민간경상보조(320-01) 528 1,330 1,500 170 12.8
ㅇ 기본조사설계비(420-01) 800 720 210 ▲510 ▲70.8

ㅇ 실시설계비(420-02) 300 - - - -
ㅇ 시설비(420-03) 31,500 37,294 28,593 ▲8,701 ▲23.3

ㅇ 감리비(420-04) 900 1,530 2,260 730 47.7
ㅇ 시설부 비(420-05) 84 108 87 ▲21 ▲19.4

ㅇ 자치단체경상보조(330-01) - 180 180 0 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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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08년 국방부 “독신자숙소 개선(일반회계,직 수행)”의 사업개요

☐ 사업목

ㅇ 사회수 비 노후 열악한 간부숙소를 개선하여 쾌 한 근무여건 조성과 병

복지환경 개선을 한 사업임

□ 사업내용

ㅇ 사업기간 :2003년 ～ 2012년

ㅇ 총사업비 :16,861억원(’08년까지 기 투자액 :3,023억원)

ㅇ 사업규모 :독신숙소 총소요 111,446실

ㅇ 지원 상 :각군 국직기 소속 장병 계자

ㅇ 지원형태 :직 수행

ㅇ 지원조건 :해당사항 없음

ㅇ 사업시행 주체 :각군 국직기

ㅇ 세부내역

(백만원)

구 분 ’07 산
’08 산
(A)

’09 산
(B)

증 감
(B-A) %

□ 독신숙소 60,941 51,206 142,917 91,711 179.1

▪건립 35,703 25,964 76,938 50,974 196.3

▪개수 25,238 25,242 65,979 40,737 161.4

□ 세출 산비목 60,941 51,206 142,917 91,711 179.1

ㅇ 시설비(430) 60,941 51,206 142,917 91,711 179.1

○ 사업평가자는 사업내용 사업수행방식,세출 산비목을 종합 으로 악하여 사업

유형을 단해야 함.

-정부가 직 수행하는 사업인지,민간 지자체가 정부재원을 지원받아 수행하는 사

업인지(보조,융자,출연․출자)를 악하여 사업유형을 구분할 필요

( 시)국토해양부의 “ 역도로건설사업“은 사업비의 50%를 지자체에 보조해주는 매칭펀

드 사업으로 재원 지원 유형 사업내용을 고려하여 지자체보조/투자(SOC)사업으로

분류해야 함.

□ 결과지표 설정 련

○ 공공투자사업의 경우 과정지표를 통해 성과를 측정할 수밖에 없는 실 한계들도

존재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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)‘07년 문화부 “국립 술단 공연연습장 건립(일반회계,기타직 )”사업5)

□ 사업내용

ㅇ 사업기간 :2006년 ～ 2010년

ㅇ 총사업비 :165억원(’07년까지 기 투자액
*
:2.3억원)

ㅇ 사업규모

- 치 : 술의 당내 부지

-부 지 :166,478㎡

-연 면 :8,173㎡

-주요시설 :연습실(3, 4,소13개소)악기 의상 보 실,사무실,휴게실,

기계․ 기실,공조실 등

ㅇ 지원 상 :국립 술단체(오페라단,발 단,합창단)등

ㅇ 지원형태 :직 수행

ㅇ 세부내역

(백만원)

구 분 ’06 산 ’07 산
(A)

’08 산
(B)

증 감
(B-A) %

□ 사업명

▪국립 술단공연연습장건립 500 500 2,140 1,640 328

□ 세출 산비목

ㅇ 기본설계비(420-01) 200

ㅇ 실시설계비(420-02) 300 155 △155

ㅇ 시설비(420-03) 275 1,980 1,705 620

ㅇ 감리비(420-04) 60 150 90 180

ㅇ 시설부 비(420-05) 10 10 0

 ☐ 성과지표

  

’03 ’04 ’05 ’06 ’07 ’08 ’09

ㅇ공정율(%)

▪계획 0.3 5 12 30
▪달성 0.1 1.3

○ 평가자는 상사업이 사업 cycle상 어느 단계인지를 악하여 제시된 과정지표 외에

산출 결과지표를 도출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함.

- 공 사용가능한 시설물일 경우에는 이용자수,이용률 등 산출․결과지표를 도출

할 수 있음.

○ 앞서 언 한 package사업의 경우 결과지표를 제시할 수 있는 사업여건이 조성되어

있으므로 사업담당자가 결과지표를 제시해야 함.

5) 한편 본 사업은 평가 상년도에 실시설계비 시설비 심으로 산이 편성되어 있는바,이후 살펴볼 건

설사업 단계 계획단계 혹은 건설시행 기 단계로써 가시 인 성과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할 수 있음.

이처럼 평가 상 선정 시 사업수행 년도임을 고려하지 못한 문제도 있으며,평가시 에 따라 건설사업

의 성과지표도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단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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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04 ‘05 ‘06 ‘07 ‘08 ‘09 ‘10

ㅇ 통행시간단축율(%)
(단축시간)

▪계획 - - -
48.7
(93hr)

55.0
(12hr)

90.6
(68hr)

100
(18hr)

▪달성 - - -
48.7
(93hr)

ㅇ 이동거리단축율(%)
(단축거리)

▪계획 - - - 55.7
(76.3km)

55.7
(-)

78.0
(30.9km)

100
(30.6km)

▪달성 - - -
55.7
(76.3km)

-

)‘07년 국토부 “고속도로 건설지원 출자(교특회계,SOC)”사업

□ 사업내용

ㅇ 사업기간 :1996년 ～ 2020년

ㅇ 총사업비 :253,200억원(‘07년까지 기 투자액 :90,996억원)

ㅇ 사업규모 :2020년까지 남북7개축,동서9개축 총 6,000km

ㅇ 지원 상 :국민

ㅇ 지원형태 :고속도로건설비용에 한 출자

ㅇ 지원조건 :고속도로건설비(50%),용지보상비(100%)

ㅇ 사업시행 주체 :건설교통부(한국도로공사)

 ☐ 성과지표

□ 산 집행 부 성

○ 실시설계 이후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인해 당 총사업비의 증액이 상되거나,시공

과정에서 민원 등으로 인해 보상비 지 이 지연되는 등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집행률

에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가 종종 있음.

○ 집행률 조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구분해 “불가피한 사유에 따른 집행률 조”인지

악해야 함.

-사업 수행 이 에 측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로 상 계획 변경 등의 정책 변화,

사업 정지의 생태보존 생물 존재 는 문화재 매립 추가 발견 등을 들 수 있음.

-그러나,실제의 경우 사 행정 차 미이행,이해 계자의 의견수렴 미흡, 계기 간

업무조율 미흡 등으로 산집행이 조한 경우가 많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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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목 질문 답변 근거 자료 수

2-3

사업이 계

획 로 집

행되었는

지 여부

아니오 0.0

□ 답변 근거 종합

ㅇ 무안공항건설사업은 공공요 제세 105백만원과 시설비 18백만원을

양양공항어업피해소송 배상 으로 용하 으며,보상 의지연으로 토

지매입비 1,092백만원과 공기부족으로 감리비 7백만원을 이월하고

집행잔액 219백만원 불용

□ 답변 근거 자료

① 당 집행계획 로 집행되었는지 여부

ㅇ 지방공항건설사업(울진공항건설,무안공항건설 김해공항확장 2단계)

은 최근 3년간 산 1,844억원 2,068억원을 집행하여 집행율 112.1%를

달성

<최근 3년간 산집행 황 >
(억원)

산(A) 결산(B) 집행률(B/A)
’05 597 706 118.3%
’06 269 399 148.3%
’07 978 963 98.5%

<’07년 분기별 집행 황 >
(백만원)

계(’07년) 1/4분기 2/4분기 3/4분기 4/4분기
계획 97,800 23,800 56,500 74,500 97,800
집행 96,288 8,327 52,122 63,026 96,288
잔액 1,512 15,473 4,378 11,474 1,512

※ 100%미집행에 한불가피한사유가있을경우그설명

ㅇ 무안공항건설사업은 공공요 제세 105백만원과 시설비 18백만원을

양양공항어업피해소송 배상 으로 용하 으며,보상 의지연으로 토

지매입비 1,092백만원과 공기부족으로 감리비 7백만원을 이월하고

집행잔액 219백만원 불용

ㅇ 김해공항확장사업(2단계)은 공기부족으로 국제선여객터미 공사

감리비 71백만원 이월

② 사업 상자들에게 정하게 재원이 집행되었는지 여부

ㅇ 각 사업 상자에게 정하게 재원이 집행됨

▪ 각 분야별(토목,건축,기계,기,통신)로 산을 정하게 배분하여 사업

추진

<사례 >‘07년 국토부 지방공항건설사업(교특회계,SOC,미흡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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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단계 내용

계획

사업구상을

한

사 조사

▪건설공사에 한 합리 계획을 수립하고 산을 효율 으로

집행하기 하여 사 조사 실시

▪타당성조사, 비타당성조사 수행

기본계획

▪사 조사 이후 충분한 시간과 비용으로 기본계획 수립

▪주민․이해당사자 계기 의 의견을 청취 반

▪국토건설종합계획,국토이용계획,도시계획 등 토지이용에 한

계획과 부합여부 연계성 검토

집행
기본설계

▪주요구조물의 형식,지반․토질,개략 인 공사비․실시설계 방

침 결정

▪기본계획 기본설계는 명확한 구분 없이 진행되는 편

* 본계획 시 공모, 계․시공 일 입찰( 키방식), 소규모 건 공사 행하거나 

개략  구조계산․ 계도 ․ 토질조사 등  포함할 경우 본 계를 하지 않는 경우

도 있 .

▪타당성조사 비타당성조사에서 정한 총사업비를 감안하여

설계내용을 히 리함.

* 본 계과 에  량이 과도하게 산 거나 불필요한 능이 포함 지 않도록 

□ 사업평가의 어려움

○ 재정사업 자율평가에서 요구하는 사업평가는 사 평가보다는 사업실시 이후의

변화가 사업을 통해 달성되었는지를 묻는 사후 평가의 성격이 강함.그러나 부처

에서는 타당성조사․ 비타당성조사 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종종 있음.6)

○ 이는 완공 이후 시설 활용도를 통해 분석할 수 있으나 앞서 언 한 것처럼 건설

이어서 사업평가를 하기 곤란한 경우 “ 용불가”로 처리함.

-개정된 자율평가 지침에서 이에 한 보완이 이 진 상태

2)공공투자사업의 특성 측면

○ 공공투자사업의 진행 차를 악하여 사업단계별 주요 이슈를 검할 수 있음.

<공공투자사업의 단계별 주요 특징>

6)타당성재조사를 사업평가로 볼 것인가에 해서는 자율평가에서 요구하는 사업평가가 사후평가 성격을

가진다는 측면에서 한 사업평가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.

※ 신규사업,미완료사업(시설물 건립 등)과 같이 가시 인 사업효과가 나타나지

않은 사업의 경우는 ‘ 용불가’처리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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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 료 에 계 가에 의한 계의 경  검토( 계VE(Value Engineering)) 

를 1회 이상 시행

실시설계

▪실시설계에서는 유지 리에 필요한 부 시설,비용․인력․장

비 등 유지 리방법,굴착시의 지하매설물 안 리,태풍․혹

서․혹한 등의 작업불능일수 등을 감안하여 작성

▪발주청은 필요한 경우 설계타당성을 검토․자문하는 설계자문

원회를 구성할 수 있음.

▪기본설계용역보고서와 실시설계 과업지시서를 첨부하여 재정부

와 총사업비 의함.

시공

공

▪건설업자는 공종별 공정계획․안 리계획 품질 리계획과

시공에 따른 교통소통 환경오염방지에 한 책을 수립하여

시공단계별로 감리원 는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도록 함.

▪발주청은 필요한 경우 비 공검사를 실시함.

유지 리
▪건설업자는 발주청에 공보고서등을 제출하고,시설물 리자

는 한 유지 리계획 수립․실시

추진단계

근거법령
건설기술 리법

시행령
국가재정법

주요업무

건설공사

의

시행과정

설계의

경제성

검토

사후

평가

총사업비 리
재정

사업

자율

평가

총사업

비 리

타당

성재

조사

수요

측

재조

사

계획

기본구상

▪공사의 필요성

▪ 험요소 측

▪입지조건

▪규모 공사비

▪환경에미치는 향

비타당성

조사

▪총생애비용추정

▪완공 후 총수익 추정

▪비용편익분석

○ 공공사업은 그 유형에 따라 시행청을 달리 하기 때문에 업무흐름도가 완 히 동일하

지는 않지만 기본 인 차 련제도는 아래와 같음.다만 실제 으로 각 단계가 복

되는 경우도 있고, 타당성조사, 계기 의 등의 부수 차가 시행청에 따라 단

계별로 서로 다르게 용되기도 함.

<공공투자사업의 추진단계별 리제도>7)

7) KDI, 공공 사업 리 개 안-사업단계별 리  찰, 계약 도  심 - p. 48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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타당성

조사

▪총생애비용추정

▪타당성이 유지될 수

있는 공비증가한도액

▪타당성조사의 정성검토

건설공사

기본계획

▪목표 기본방향

▪기간/시행자/수행계획

▪공사비 재원조달계획

▪연차별 공사시행계획

▪재검토(10%이상,1년차)

공사수행

방식결정

▪기술공모방식(법21조)

▪ 안입찰방식(국계법)

▪일 입찰방식(국계법)

설계

기본설계
▪구조물의 형식

▪개략 인 공사비

▪실시설계방침

▪개요/필요성/효과

▪기간/투자계획

▪패스트 트랙8)가능
실시설계

시공

용지구입/

시공

▪직 보상비,간 보상비

모두 포함

▪감정평가 결과로 보상비

조정

▪법령에 의한 보상비조정

▪시공상태의 검 리

공

▪ 공검사

▪신공법/특수공법 평가서

▪시운 평가서

유지

리

운 /

유지 리

▪유지보수는 시설물의 안

리에 한 특별법에

의해 리

▪운 조직은 계기

련법령에 따라 리

○ 산 리 측면에서 투자사업의 추진 차를 살펴보면 기획( 장기 재정운용계획)

사업 의를 통해 산요구를 거쳐 국회 심의, 산배정 등의 과정을 거치고 이에 따라 입

찰 계약과 계약이후 시공 리가 이 짐.우리나라는 단년도 산체계의 특성상 당해연

도에 수행할 수 있는 일정표에 따라 매년 비타당성조사비,타당성조사 기본설계비,

실시설계비,보상비,공사비의 순서로 산배정이 이 짐.

8)패스트 트랙(FastTrack)은 실시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진행하는 방식으로 공사기간 단축 산 조기집행

효과가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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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)계획 단계

□ 비타당성조사

○ 상

1.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건설사

업,정보화 사업,국가연구개발사업

2. 기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인 사회복지,보건,교육,노동,문화 ,환경보

호,농림해양수산,산업․ 소기업 분야의 사업(이하 ‘기타 비투자 재정 부문’사

업이라 함.)

( 시 1)보건복지가족부 공공의료정보화 사업 : 로그램 산체계상 사회복지 분

야 사업이나 정보화 사업으로 분류

( 시 2)문화체육 부 경주역사도시문화 건립사업 : 로그램 산체계상 문화

분야 사업이나 건설사업으로 분류

<예비타당성조사 수행 흐름 >

연구진 구성

기본구상 :사업계획서 작성

사업의 개요 기 자료 분석

․사업의 배경,목 기 효과

․지역 황(인문,지리,경제 등)

․유사시설 사례 분석

․공학 자료조사 분석

․사업의 쟁 사항 악

경제성 분석 정책 분석 지역균형발 분석

․수요의 추정

․기술 검토

․편익의 추정

․비용의 추정

․비용편익 분석

․민감도 분석

․재무성 분석

․정책의 일 성

추진의지

․사업추진상의 험요인

․사업특수 평가항목

․재원조달 가능성

․상 계획과의 일치성

․환경성 평가

․지역낙후도

․지역경제 활성화

종합평가 :다기 분석(AHP)

․사업 추진 타당성 유무

․투자우선순

․재원조달 분담방안

․투자시기 사업기간

․기타 정책 제언

※기타 비투자 재정부문 사업은 프로그램 예산체계상의 분야․부문 분류에 따라 사회복지, 보건, 교

육, 노동, 문화 및 관광, 환경보호, 농림해양수산, 산업․중소기업 분야에 해당되는 사업 중 건설사

업, 정보화사업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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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)집행 단계9)

□ 타당성조사 기본계획,기본설계

○ 기본설계 이 에 타당성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, 는 기본설계와 함께 이루

어지는 경우( 컨 고속도로)도 있으며, 타당성 조사 없이 사업이 시행되는 경우도

있음.

- 비타당성조사를 받는 사업인 경우 타를 타당성조사로 갈음해서 활용할 수 있으

나,타당성조사가 아 수행되지 않은 경우 계획 상의 문제로 지 해야 함.

□ 실시설계 실시계획 수립․공고(공사 발주 계약)

○ 실시설계의 수립․공고와 함께 공공투자사업과 련되는 각종 향평가10)가 실시되고

계기 의가 이루어짐. 재 각종 향평가는 규모 개발사업의 사 승인 계

획과정에서 제반 법령에 따라 수행

-이들 향평가는 사업의 규모,내용 심지어 사업의 시행여부에도 상당한 향을 미칠

수 있는 한 부분임에도 개별 법령에 분산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을 총

으로 조정․ 리하는 체계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.

○ 각종 향평가를 사업 추진의 어느 단계에서 실시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향평가

련 법이나 제도에서 명시 으로 규정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, 습 으로 향

평가를 실시설계 단계에서 수행하는 것이 부분

-이로 인해 향평가가 제 로 이 지지 못하거나 향평가 결과가 제 로 반 되지

못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음.

9)집행단계 분류에 해서는 명확한 기 이 없으며 개별 법규마다 차이가 있음.

10) 향평가는 크게 환경,교통,인구,경 ,기타(지하수,가스안 ,방사선,피해,문화유 등)등으로 구분

되며, 계기 의는 사업시행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 사항을 정리하기 하여 이루어짐.

-일반 으로 하천 용허가,공유수면매립허가,산림벌채허가,도시계획시설 결정 행 허가,농지 용허

가, 지 용허가,군사시설에 한 의,개발제한구역내 행 허가 등이 포함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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♣ 총사업비 리(제도)

○ 정의

-건설사업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로서 공사비,보상비,시설부 경비로 구성

○ 상

-국가 직 시행사업,국가 탁사업,국가의 산 는 기 의 보조․지원을 받는

지자체 공공기 11),민간기 의 사업 사업기간이 2년 이상으로서,총사업비

가 300억원 이상인 토목사업과 총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축사업( 기․기계․

설비 등 부 공사비도 포함)

-총사업비 리 상 사업은 원칙 으로 로그램 산구조체계의 ‘세부사업’을 기

으로 하며,총사업비 리의 목 상 필요할 경우 세부사업을 구성하고 있는 하 의

‘내역사업’을 리 상사업으로 정할 수 있음.

○ 철 한 타당성조사와 기본설계를 통하여 실시설계 이후 단계에서의 물량변동

을 방지하는 것이 총사업비 리제도의 핵심이라고 평가할 수 있음.

“기본설계 실시설계 결과의 반 액이 2조 2,602억원에 달하는 체 총사업비 증액분의

49.2%(1조 1,126억원)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.그 원인은 크게 두 가

지로 나 어 진다.하나는 비타당성조사나 타당성조사 자체가 부실할 경우 이 같은 결과를

래할 수 있다.다른 하나는 비타당성조사나 타당성조사가 설계단계에서 구속력을 갖지 못하고

있다는 것인데,이는 곧 비타당성조사나 타당성조사시의 총사업비 한도내에서 설계가 이루어지

도록 강제하는 제도 장치가 없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.한편,설계결과 반 다음으로 큰 증액

요인인 물가인상분은 체 총사업비 증액분의 9.1%(2,054억원)에 불과한 것으로 악된다.(KDI,

2000)“

○ 실시설계 단계에서는 건설공사 다음의 사항들을 리하고 있는지 악해야 함.

-①사업이 원래 설정된 공기 비용에 맞도록 추진되는지,②사업 리와 발주방식의

최 화 공정․비용 리체계․설계VE등을 통해 사업비의 효율화를 꾀하는지,③클

임 민원이 얼마나 신속하고 합리 으로 해소되었는지,④사업결정과정에서의 부

처 간 업무조정․이해조정이 얼마나 원활하게 이루어졌는지를 검

○ 특히 사업계약 체결 이후 당 의 기획 타당성 조사와 설계 로 사업이 정상 으로

추진되고 있는지를 산과 연계시켜 검할 수 있는 공정-공사비 연계시스템(EVM:

EarnedValueManagementSystem 실 가치 리체계로 번역하기도 함)구축이 제도

으로 미비한 실정이므로 총사업비변동실태를 통해 검해야 함.

11)공공기 의 운 에 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, 정부 기 ,기타 공공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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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세부내용

평가목
방만한 사업추진 방지

유사 공사의 품질 효율성 향상을 한 자료로 활용

평가 상 총 공사비 50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

평가시기
체 공사 공 이후 3년 이내에 실시(건설공사의 특성에 따라

기간내에 사후평가가 곤란한 경우 5년 이내에 실시)

평가방법
5인 이상의 계공무원 는 문가들로 구성된 "건설공사

사후평가 원회"를 구성하여 평가 실시

결과제출 매년 2월말 국토해양부에 제출

세부내용

상 공사비/공사기간 비 실제 소요된 공사비 공사기간

공사 기획시 측한 수요 기 효과 비,공사 완료 후의

실제 수요 공사효과

당해 건설공사의 문제 과 개선방안 주민 호응도 사용자

만족도

당해 건설공사에 따른 주변환경의 변화 향,재원조달의

타당성

평가자료
근거

설계 시공평가(건기법 제36조)

공보고서(건기법시행령제38조의16제1항)

타당성조사결과(건기법시행령 제34조의6)

- 재 일부 사업에 해서만 EVM을 수행하고 있으나 재정성과 리제도와 연계는

없음.

 * 발주청 및 책임감리원  공사 가 500억원 이상인 건 공사의 시공자로 하여  국토

해양부장 이 하는 에 른 부 공종이 료  마다 입  용과 간 등에 

한 실  계획과 하여 리하게 할  있다(건 리법 시행  38조의 15)

(3)평가 환류단계

□ 건설공사 사후평가제도

○ 건기법 시행령에 따르면,총공사비가 500억 이상인 사업의 경우 건설공사 사후평가제

도를 통해 사업의 효과성에 한 검증이 이 지고 있음.

-법 근거 :건설기술 리법 시행령 제38조의 18('00.3.28신설) 건설공사 사후평가

시행지침('01.5.10,건 58824-318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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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실시 차

○ 재정성과 리 측면에서는 사후평가제도의 평가결과 활용을 명시 으로 강제하고 있지

는 않지만 환류단계에서 제도개선에 활용하고 있는지 검할 수 있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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Ⅲ.결론

□ 공공투자사업 유형이 가지는 속성 자율평가의 확인 검 시 고려해야 할 이슈들을

검함.

○ 이를 통해 공공투자사업의 확인 검 수행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개략 으로 악하

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

- 산액 공사규모,세부 인 추진 차 등 개별 투자사업 간 차이가 있을지라도 사

업이 수행되는 로세스를 악함으로써 특히 타,총사업비 리 상 사업이 아닌

사업들의 성과 리 성을 단하는데 기여

참고문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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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합 리 강화,2000.12

국토연구원, 형공공건설사업의 효율 추진방안 연구,2005

---------------,SOC재정사업의 사후평가모형 구축방안 연구,20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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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참고 1>투자사업 시설․장배 구매사업의 세출과목구분 표

내               역

400 4.  산 취 득

410  지 매  비 1.사 실,창고,공  등  지  타 지매 비

2.건   공사에 편 는 지  건  

보상비  동공사  한 실(경 , 업 ,

어업 , 비, 비  실어비 등)에 한 

보상비

＊ 규  도   하천  건   개보수에 

 지보상  420-03 에 계상

3.1～2  한 재산  변동  한 등  등 비,

감 수수료, 량수수료 등 경비

420 건  비 01. 본 사 계비

1.사업계   하여 술 ,경  타당  

사  통․ 경 향평가  사업 본계  

수립에 는 경비

2.주 계 시행지 , 비 계, 본 계  

개략공사비 산 에 는 경비

3. 찰 또는 안 찰 식  집행  

 공사  주에  계보상비 지 에 

는 경비

02.실시 계비

본계   본 계  탕  하여 공사

에  공사집행  가능한 계 에 는 경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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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               역

03.시 비

1.건 ,공 , , 규  계 ,  

신   동 시 에 필 한 경비

2. 신   신 , 시 비  동 경비

3. 지 지공사비

4. 림, 림  병해  에 필 한 경비

5.도 ,하천등  건   개보수비  에  

규  지보상

＊ 지매 비는 410 에 계상

6.직 공사  경우에는 공사에 직  는 

재료비․ ․ 운 비등 타 경비

＊  개 사업에 한  직  

경비 포함

7. 신 가   가 료, 비, 허가

신청료  검사료

8. 업 계등  경우는 430-06 ,440  등  내역에

합한 경우 각 해당 에 계상

9.건 , 계, ,   타 공  수 비 

(재료비 포함)  도 공사비 등 내 수  히

가시키는 수리비 또는 체비(도 ,하천 등 

지보수  한 ,재료비, , 규  

지매 비  지보상비 등 포함)

04.감리비

도 ,항만등 건 공사  청사 등 건 공사

리  질향상  하여 탁  

사․감독․검사등 감리 역에 는 경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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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5.시 비

도 ,하천,항만 등  건 , 수  또는 재산취득

등에 직  는 경비

1.공사시공 계 수립  시공 리에 필 한 공공

2.공사  계, 도 에 는 비 

통 수수료

3.공사감독과 재산취득에 는 여비, 지

매수  시공 리에 직  필 한 ,

공사  또는 사업  감독  체재비  

피복비(업복, 찰,헬 , , , 갑 등)

4.공고료,시험  직 공사에 는 수 비 

 수수료

5.재산취득에 는 감 료, 량수수료

6.공사계약 수수료  공사감독에 는 차료 

(차량 또는  차하는 경우에는 운 비 

포함)  수수료

7.공사  공식  공식에 는 한  

식비

8.공사과 에  생하는 경미한 피해에 한

보상비 또는 복 비

( )

-도 착시 민간건  상

- 주건식에   피해

-공사  경미한 료비

06건 가계

1. 업 계등에 어  단 사업( 단 )  

해당 도에 하지 못하는 고 산  

건  하여 지   비  경비 

2.사업집행에 직  는 경비


